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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위험 등급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

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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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연금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연금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연금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업자(www.assetplus.co.kr)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7 년 11 월 30 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8 년 01 월 12 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10 조좌(집합투자규약상 설정가능좌수)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집합투자기구는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www.assetplus.co.kr, 1544-7878), 각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assetplus.co.kr/
http://www.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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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하신 뒤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에는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집합투자기구 투자시에는 사전에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또는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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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정 보 > (작성기준일 : 2017.11.30)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연금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 

[펀드코드 : AH938] 
  

투자 위험 등급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연금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의 투

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

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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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주로 편입하는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장기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연금저축 투자신탁’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집합투자업자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식회사 (연락처: T. 1544-7878) 

모집[판매] 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 조좌(집합투자규약상 설정가능좌수) 

효력발생일 2018 년 1 월 12 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assetplus.co.kr)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종류(Class) 종류 C 종류 Ce 종류 S-P 

가입자격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온라인) 

연금저축계좌 가입자 

(온라인 판매시스템) 

판매수수료 - - - 

환매수수료 - - - 

보수 

(연,%) 

판매 0.9500 0.4700 0.2800 

운용 등 집합투자업자보수: 0.5400, 신탁업자보수: 0.03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0.0100 

기타비용 0.0052 0.0052 0.0051 

총보수· 비용 1.5352 1.0552 0.8651 

합성 총보수·비용 1.5352 1.0552 0.8651 
 

주석 

사항 

• 보수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후급 

•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유발생시 

지급합니다.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총보수·비용비율은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타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 합성총보수·비용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신탁(모투자신탁 포함)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하여 산출한 피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산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보수 및 기타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 산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1) 15 시 30 분 이전: 제 2 영업일 기준가 적용 

2) 15 시 30 분 경과 후: 제 3 영업일 기준가 적용 

환매 

방법 

1) 15 시 30 분 이전: 제 2 영업일 기준가 적용, 제 4 영업일 지급 

2) 15 시 30 분 경과 후: 제 3 영업일 기준가 적용, 제 4 영업일 지급 

기준가 •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assetplus.co.kr)ㆍ판매회사ㆍ금융투자협회 (www. 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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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주로 편입하는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장기수익

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연금저축 투자신탁’입니다.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에의 실질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명칭: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주로 국내에 상장·등록되어 있는 주식에 장기투자하는 투자신탁입니다. 에셋플러스는 상식에 

근거한, 기업의 이익과 함께 하는 “주주 참여방식의 투자”를 지향합니다. 기업을 단순한 시세 차익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장기간 

동업한다는 생각으로 분석하고 투자합니다. 따라서 에셋플러스가 정의한 국내 일등기업 중심으로 장기투자하여 장기 안정적인 

투자성과를 기대하는 전략을 추구합니다.  

1) 일등기업 투자전략 

주식투자의 기본은 좋은 주식에 분산하여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좋은 주식이란 각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춘 일등기업을 

말하며, 일등기업은 소비자의 지갑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많은 소비자가 지갑을 여는 기업은 매출이 증가하기 마련이고 기업의 

매출증가는 이익으로 이어지며, 기업의 이익증가는 결국 그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며 주가는 그 가치를 반영하게 됩니다. 

모든 산업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게 됩니다. 호황기에는 다수의 기업들이 수익을 내게 되지만, 불황기에 

접어들면 안 좋은 기업(기업 C → 기업 B)부터 시장에서 퇴출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일등기업도 그 상황에서 이익을 증가시키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불황이 끝나고 다시 호황기에 접어들었을 때 생존 기업(기업 A)은 퇴출 당한 기업의 몫까지 차지하여 그 이익을 

과거보다 많이 향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일등기업의 시장 지배는 더욱 강화되고, 강화된 시장 

지배력은 더욱 많은 이익으로 이어지며, 주주에게 커다란 수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 에셋플러스 조사분석시스템 

기업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고르기 위해 아래 그림의 5 단계를 거쳐 투자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석기업의 제품이 장기적으로 계속 존재해야 투자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쟁업체들과의 관계에서 분석기업의 몫이 

증가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 분석기업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걸러내고, 이익 창출의 

원동력을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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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국내주식을 주로 편입하는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장기수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대상의 투자수익률과 모투자

신탁 투자비율에 따라 연동되는 수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 비교지수 : [KOSPI * 95%] + [CALL * 5%] 

-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및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율을 반영한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는 1980 년 1 월 4 일 당시 한국의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 전체의 

시가총액의 합을 100 으로 하여 현재시점의 시가총액이 얼마인가를 나타냅니다. 지수는 주가의 변화만을 반영해야 하므로 유무상 

증자 등 주식수의 증감으로 발생하는 변동은 제거하는 방식으로 매일 한국증권전산(KOSCOM)에서 제공됩니다. 

- CALL 은 콜금리를 의미하며,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간의 1 일물 금리를 의미하며, 한국증권전산(KOSCOM)에서 제공하는 호가 

콜금리를 적용합니다. 

(4) 운용전문인력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2017.11.30 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이관우 1967 상무 7 개 
2,932 억 

(순자산 기준) 

-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1993.12 ~ 1998.03 한국투자증권 국제금융부 

- 1998.04 ~ 2000.05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2000.06 ~ 2002.03 에셋플러스투자자문 조사분석 및 운용 

- 2002.04 ~ 2007.04 에셋플러스투자자문 국내주식운용팀장 

- 2008.04 ~ 2012.03 에셋플러스자산운용 글로벌운용팀장 

및 해외운용본부장 

- 2012.04 ~ 2014.12 에셋플러스자산운용 리서치본부장 및 

국내운용 2 팀장 

- 2014.12 ~ 2016.06 에셋플러스자산운용 리스크관리팀장 

- 2016.07 ~ 2016.12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준법감시인 

- 2017.01 ~ 현    재 에셋플러스자산운용 국내운용본부장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 상기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 4)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나.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2017.11.30 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강자인 1989 대리 - 
- 

(순자산 기준)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Business) 

- 2013.07~2013.10 Hay Group 

- 2014.01~2014.11 Deloitte Consulting(HCG) 

- 2014.12~현   재 에셋플러스자산운용 RT BMR 센터 

김대호 1988 대리 - 
- 

(순자산 기준)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 2014.01~2015.04 현대증권 채권영업부  

- 2015.04~현        재  에셋플러스자산운용 RT 국내운용팀 

 

(5) 투자실적 추이(연도별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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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기간 설정일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16.05.21 ~17.05.20 15.05.21 ~16.05.20 14.05.21 ~15.05.20 13.05.21 ~14.05.20  

종류 C 
2013.05.21 

7.61  -11.08  20.18  9.36   

비교지수 16.66  -8.41  6.18  1.74   

주 1) 비교지수 = [KOSPI * 95%] + [CALL * 5%]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본 수익률은 과세전 기준이며,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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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아래 위험들은 일부 주요 투자위험만을 요약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

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

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격변동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식형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변동에 따라 주식 또는 채

권 등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될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신탁재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권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

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위험관리 

- 회사의 최고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리스크관리규정의 재∙개정 건을 가지고 있으며, 지침 등을 두어 제반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 중요 의사결정을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투자전략위원회, 집합투자재산평가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 독립된 리스크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펀드별 운용목적 및 전략에 부합하는 적정한 리스크 수준 설정하며 컴플라이언스 기능 강화를 

통한 사전적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주 1)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 될 예정입니다. 

(3) 투자위험 등급 분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은 12.85%였으며, 이는 아래 수익률 변동성 기준에 의하면 투자위험 6 등급 중 

3 등급(다소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분류(수익률 변동성 기준)> 

등 급 
1 등급 

(매우높은위험) 

2 등급 

(높은위험) 

3 등급 

(다소높은위험) 

4 등급 

(보통위험) 

5 등급 

(낮은위험) 

6 등급 

(매우낮은위험) 

수익률 

변동성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주 1) 수익률 변동성(연환산 표준편차)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156 주)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의미합니다 

주 2) 추후 매 결산기 마다 변동성을 재측정 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산 후 2 주 이내에 투자설명서를 갱신 합니다 

주 3)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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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 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 수령시)에 

대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 상기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assetplus.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 assetplus.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asset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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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연금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 (AH938) 

종류 

(Class) 
종류 C 종류 Ce 종류 S-P 

금융투자협회 

코드 
AH939 AH940 AQ211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개방형ㆍ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추가형ㆍ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특수형태 표시 

(1) 종류형: 종류(Class)별 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2)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집합투자기구

의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 조좌 

주 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모집장소 각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assetplus.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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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연금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 (AH938) 

종류 

(Class) 
종류 C 종류 Ce 종류 S-P 

금융투자협회 

코드 
AH939 AH940 AQ211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13.05.21 최초 설정  

2013.12.0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4.01.14 소득세법 개정 반영 

2014.03.05 종류형 S-P 신설 

2014.06.01 기업공시서식 개정 반영 

2015.02.16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5.04.30 개정세법 반영 

2015.05.19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2015.07.01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인하 

2015.09.07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2016.02.19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6.06.17 펀드이익 유보 조항 변경 

2016.07.02 투자위험 등급 분류체계 개편 반영 

2016.07.30 판매(환매) 기준시점 변경 

2017.01.1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8.01.1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

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 번길 14 리치투게더센터 

(연락처: 1544-7878, www.assetplus.co.kr)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2017.11.30 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이관우 1967 상무 7 개 
2,932 억 

(순자산 기준) 

-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1993.12 ~ 1998.03 한국투자증권 국제금융부 

- 1998.04 ~ 2000.05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2000.06 ~ 2002.03 에셋플러스투자자문 조사분석 및 운용 

- 2002.04 ~ 2007.04 에셋플러스투자자문 국내주식운용팀장 

- 2008.04 ~ 2012.03 에셋플러스자산운용 글로벌운용팀장 

및 해외운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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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 ~ 2014.12 에셋플러스자산운용 리서치본부장 및 

국내운용 2 팀장 

- 2014.12 ~ 2016.06 에셋플러스자산운용 리스크관리팀장 

- 2016.07 ~ 2016.12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준법감시인 

- 2017.01 ~ 현    재 에셋플러스자산운용 국내운용본부장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 상기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 4)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2017.11.30 기준)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강자인 1989 대리 - 
- 

(순자산 기준)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Business) 

- 2013.07~2013.10 Hay Group 

- 2014.01~2014.11 Deloitte Consulting(HCG) 

- 2014.12~현   재 에셋플러스자산운용 RT BMR 센터 

김대호 1988 대리 - 
- 

(순자산 기준)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 2014.01~2015.04 현대증권 채권영업부  

- 2015.04~현        재  에셋플러스자산운용 RT 국내운용팀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역 부책임운용역 

성명 운용기간 성명 운용기간 

최광욱 2013.05.21 ~ 2016.02.18 용두레 2013.12.02 ~ 2015.02.15 

한세웅 2016.02.19 ~ 2017.01.10 노기호 2015.02.16 ~ 2015.05.19 

이관우 2017.01.11 ~ 현       재 강자인 2018.01.12 ~ 2015.05.19   

  김대호 2018.01.12 ~ 2015.05.19 

주) 최근 3 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

탁으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별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종류 C 2013.05.21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e 2013.10.23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온라인 판매에 한함) 

종류 S-P 2014.04.25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2)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 

종류별 

수 수 료 보 수 (연, %)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 

수수료 

집합투자

업자 

판매 

회사 

신탁 

업자 

일반사무 

관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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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 - - - 0.540 0.950 0.030 0.010 

종류 Ce - - - 0.540 0.470 0.030 0.010 

종류 S-P - - - 0.540 0.280 0.030 0.010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 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서 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대상 모투자신탁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증권모투자신탁[주식] 

모투자신탁 투자비율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내 

주) 모투자신탁에 관한 투자대상, 투자전략, 투자위험 및 기타 중요 유의사항 등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신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주요투자대상 및 

투자목적 

주식: 70% 이상, 채권: 40% 이하 

투자신탁재산의 70% 이상을 국내 일등기업과 저평가된 기업, 지속적인 이익성장이 예상되는 기업 주식에 분

산 투자하여 장기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투자전략> 

- 소비자와 견고한 네트웍을 가지고 산업구조 조정 과정에서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일등기업에 장기투자 

- 주주 몫(기업 이익)의 변화를 동태적으로 분석하여 기대수익/위험에 따라 투자 

<위험관리>  

-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채권, 유동성자산, 파생 상품 등을 통한 실질 주식편입비율을 탄력적 조절 

- 포트폴리오 구성 조정을 통한 방어전략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주로 편입하는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장기수

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

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연금저축 투자신탁’입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내용 

모투자신탁 100% 이하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증권모투자신탁[주식] 

(상기 투자신탁에 대한 비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10% 이하 

단,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40% 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주)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모투자신탁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주식 70% 이상 

(다만, 

국내주식 

70% 이상) 

-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

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

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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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 40% 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거 직접 설립

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

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

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

권은 제외). 

(3)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

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

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5)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6) 장내파생상품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

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 이하가 되도록 한다. 

(7) 장외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8) 집합투자증권 5%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

투자증권. 다만, 법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9)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50% 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10) 투자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11) 증권의 차입 20% 이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12)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투자비율 적용예외 ※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

산을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 상기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의 투자비율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

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개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개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위 (1)~(4)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

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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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제한] 

구분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예외 

(1) 이해관계인 투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음. 

-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

함. 이하 같음) 

 

(2) 동일종목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

80 조제 3 항 각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같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

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

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 자산총액의 100%까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국채증권,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합니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

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

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

만 해당합니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 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

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

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상장지수간접투자 기구의 집합

투자증권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

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

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

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

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

한다) 

 

(3)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5) 계열회사 발행 

증권투자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6) 후순위채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

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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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모투자신탁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제 5 호 내지 제 10 호, 제 19 조제 2 호 

내지 제 6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 2) 모투자신탁 집합투자규약 제 19 조제 2 호 본문, 제 4 호 및 제 6 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에의 실질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모투자신탁 명칭: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증권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주로 국내에 상장·등록되어 있는 주식에 장기투자하는 투자신탁입니다. 에셋플러스는 

상식에 근거한, 기업의 이익과 함께 하는 “주주 참여방식의 투자”를 지향합니다. 기업을 단순한 시세 차익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장기간 동업한다는 생각으로 분석하고 투자합니다. 따라서 에셋플러스가 정의한 국내 일등기업 중심으로 장기투자하여 장기 

안정적인 투자성과를 기대하는 전략을 추구합니다. 

(1) 주식 운용전략 

1) 일등기업 투자전략 

주식투자의 기본은 좋은 주식에 분산하여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좋은 주식이란 각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춘 일등기업을 

말하며, 일등기업은 소비자의 지갑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많은 소비자가 지갑을 여는 기업은 매출이 증가하기 마련이고 기업의 

매출증가는 이익으로 이어지며, 기업의 이익증가는 결국 그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며 주가는 그 가치를 반영하게 됩니다. 

모든 산업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게 됩니다. 호황기에는 다수의 기업들이 수익을 내게 되지만, 

불황기에 접어들면 안 좋은 기업(기업 C → 기업 B)부터 시장에서 퇴출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일등기업도 그 상황에서 이익을 

증가시키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불황이 끝나고 다시 호황기에 접어들었을 때 생존 기업(기업 A)은 퇴출 당한 기업의 몫까지 

차지하여 그 이익을 과거보다 많이 향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일등기업의 시장 지배는 더욱 

강화되고, 강화된 시장 지배력은 더욱 많은 이익으로 이어지며, 주주에게 커다란 수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 에셋플러스 조사분석시스템 

기업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고르기 위해 아래 그림의 5 단계를 거쳐 투자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석기업의 제품이 장기적으로 계속 존재해야 투자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쟁업체들과의 관계에서 분석기업의 몫이 

증가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 분석기업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걸러내고, 이익 창출의 

원동력을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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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의 운용전략 

1) 투자신탁재산의 일부를 국채, 통안증권, 우량회사채 등 신용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2) 주로 주식에 투자하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채권, 파생상품, 수익증권, 기업어음,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투자·운용합니다. 

(3) 비교지수 

■ 비교지수: [KOSPI * 95%] + [CALL * 5%] 

-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주로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흐름을 95% 반영하고 채권을 포함한 기타 

유동성 자산의 흐름을 5% 반영한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는 1980 년 1 월 4 일 당시 한국의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 전체의 

시가총액의 합을 100 으로 하여 현재시점의 시가총액이 얼마인가를 나타냅니다. 지수는 주가의 변화만을 반영해야 하므로 

유무상 증자 등 주식수의 증감으로 발생하는 변동은 제거하는 방식으로 매일 한국증권전산(KOSCOM)에서 제공됩니다. 

- CALL 은 콜금리를 의미하며,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간의 1 일물 금리를 의미하며, 한국증권전산(KOSCOM)에서 

제공하는 호가 콜금리를 적용합니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국내 주식을 주로 편입하는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장기수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대상의 투자수익률과 모투

자신탁 투자비율에 따라 연동되는 수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 비교지수 : [KOSPI * 95%] + [CALL * 5%] 

-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및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율을 반영한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는 1980 년 1 월 4 일 당시 한국의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 전체의 

시가총액의 합을 100 으로 하여 현재시점의 시가총액이 얼마인가를 나타냅니다. 지수는 주가의 변화만을 반영해야 하므로 유무상 

증자 등 주식수의 증감으로 발생하는 변동은 제거하는 방식으로 매일 한국증권전산(KOSCOM)에서 제공됩니다. 

- CALL 은 콜금리를 의미하며,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간의 1 일물 금리를 의미하며, 한국증권전산(KOSCOM)에서 제공하는 호가 

콜금리를 적용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

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

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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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격변동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식형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변동에 따라 

주식 또는 채권 등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될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신탁재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권 또한 리스크가 존

재하고 채권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

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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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또는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

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이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 또는 

환매제한위험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거나 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ㆍ휴장 또는 거래정

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증권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

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

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으며,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

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집합투자 규약에서 정한 기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의 기준가격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

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의 재산가치가 변동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지위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3 조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 원본액 유지요건 등

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

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은 12.85%였으며, 이는 아래 수익률 변동성 기준에 의하면 투자위험 6 등급 중 3 등급(다

소높은위험)에 해당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분류(수익률 변동성 기준)> 

등 급 
1 등급 

(매우높은위험) 

2 등급 

(높은위험) 

3 등급 

(다소높은위험) 

4 등급 

(보통위험) 

5 등급 

(낮은위험) 

6 등급 

(매우낮은위험) 

수익률 

변동성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주 1) 수익률 변동성(연환산 표준편차)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156 주)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의미합니다 

주 2) 추후 매 결산기 마다 변동성을 재측정 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산 후 2 주 이내에 투자설명서를 갱신 합니다 

주 3)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

를 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 가입자격 등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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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사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수익자

가 가입자격 위반 또는 투자한도 초과 등 법령이 정하는 가입요건의 흠결이 확인된 경우에 판매회사는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합

니다.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1) 15 시 30 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납입일로부터 제 2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2) 15 시 30 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납입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D 일 D+1 일 D+2 일 

자금납입일(15 시 30 분 이전) 기준가 적용일  

자금납입일(15 시 30 분 경과 후)  기준가 적용일 

3) 이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

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환매신청도 가능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1) 15 시 30 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 영업일(D+3)

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2) 15 시 30 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 영업일(D+3)

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D 일 D+1 일 D+2 일 D+3 일 

환매청구일(15 시 30 분 이전)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환매청구일(15 시 30 분 경과 후)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중도해지시 관련세법에 따라 과세율이 

높아지거나 해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환매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당일 15 시 30 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 시 30 분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

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

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 2 영업일(15 시 30 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제 2 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

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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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매연기 사유: 법 시행령 제 256 조 해당 시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

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

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

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assetplus.co.kr)·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

페이지에 공시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http://www.assetplus.co.kr)·
http://www.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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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자투자신탁]  

대상자산  평가방법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집

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1)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2)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4 조

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3)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4) 장외파생상품 당해 파생상품의 발행회사 또는 채권평가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가 정한 가격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그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평가 

(5)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제공하는 가격정보

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월간 계속 매월 10 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6)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5)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7)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8)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

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9)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시에는 모투자신탁의 평가 당일 순자산

가액(1 좌당 기준가격)으로 평가 

(10) 외국집합투자증권 

(상장 주식·채권 등)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집합 투자증권은 거래되는 

외국시장의 최종시가로 평가 

(11) 비상장 외화표시 

유가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12) 외화표시자산을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고시전에 미리 고시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율을 사용하여 평가가

능. 단, 외국환중개회사 로부터 관련 환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

된 환율정보 이용 가능 

주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장 집합투자재산 평가담당 임원 

위원 집합투자재산 운용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집합투자재산 평가담당 부서장 

리스크관리 담당 부서장 

기타 위원장이 지정한 자 

주 2)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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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실물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출자전환 주식 등 시장 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 

6.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종료시각 차이에 따른 외화표시자산의 기준시점적용등 평가관련 사항 

7.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8. 평가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9. 법 제 192 조 제 4 항에 따른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0. 기타 자산의 평가에 관련 법규 및 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

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별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종류 C 

- - - - 종류 Ce 

종류 S-P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종류 C 종류 Ce 종류 S-P 

집합투자업자 보수 0.5400 0.5400 0.5400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9500 0.4700 0.2800 

신탁업자 보수 0.0300 0.0300 0.0300 

일반사무회사 보수 0.0100 0.0100 0.0100 

기타비용 0.0052 0.0052 0.0051 사유발생시 

총보수·비용 1.5352 1.0552 0.8651  

합성총보수·비용(TER) 1.5352 1.0552 0.8651  

증권거래비용 0.1112 0.1107 0.1109 사유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 기타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 

2. 투자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주 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4)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 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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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일괄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7)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가 없습니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은 이 자투자신탁과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ᆞ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종류별 1 년  3 년  5 년  10 년  

종류 C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157  488  843  1,840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57  488  843  1,840  

종류 Ce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108  337  585  1,294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08  337  585  1,294  

종류 S-P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89  277  481  1,070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89  277  481  1,070  

주) 투자자가 1,000 만원(표시통화가 외화인 경우 1,000 만원 수준의 해당통화 금액)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이익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

금)을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

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

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6 년 6 월 17 일(변경등록 효력발생일) 이후 매년 결산, 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

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 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 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

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 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

매회사에 귀속됩니다.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 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환급비율: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 으로 함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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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 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대상 자산의 매매∙평가 손실로 인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는 투자대상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되므로 수익자 입장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 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 

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저축금액 중) 

총급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연금저축 공제한도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포함) 

5,500 만원 이하 4,000 만원 이하 400 만원 16.5% 

5,500 만원 초과~ 

1 억 2,000 만원 이하 

4,000 만원 초과~ 

1 억원 이하 
400 만원 13.2% 

1 억 2,000 만원 초과 1 억원 초과 300 만원 13.2%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 나이별로 5.5~3.3%(지방소득세포함) 원천징수 

1,200 만원 이상시 종합과세 (단, 이연퇴직소득은 별도 세율 적용) 

분리과세 한도 
1,200 만원 

(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한도산정에서 제외)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외수령시 과세 

(통상적인경우) 

기타소득 원천세율 16.5%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의료목적으로 

인출시 과세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 나이별로 5.5~3.3%(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연금계좌에서 55 세 이후 가입일부터 5 년 경과하여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에 한함)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 나이별로 5.5~3.3%(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 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이 승계 가능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습

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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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

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의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감사의견 

제 4 기( 2016.05.21 - 2017.05.20 ) 적정 

제 3 기( 2015.05.21 - 2016.05.20 ) 적정 

제 2 기( 2014.05.21 - 2015.05.20 ) 적정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목 
제 4 기 제 3 기 제 2 기 

( 2017.05.20 ) ( 2016.05.20 ) ( 2015.05.20 ) 

운용자산 68,665,314,346  71,390,372,681  46,380,530,388  

증권 68,078,164,549  71,062,206,655  45,915,255,914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587,149,797  328,166,026  465,274,474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23,060,243  34,026,570 95,212,465 

자산총계 68,888,374,589  71,424,399,251  46,475,742,853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455,635,378  293,068,750 7,993,997,243  

부채총계 455,635,378  293,068,750  7,993,997,243  

원본 71,476,937,864  79,977,728,693  38,481,745,610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잉여금 -3,044,198,653  -8,846,398,192  0  

자본총계 68,432,739,211  71,131,330,501  38,481,745,610  

 

손익계산서 

항목 
제 4 기 제 3 기 제 2 기 

( 2016.05.21 - 2017.05.20 ) ( 2015.05.21-2016.05.20 ) ( 2014.05.21-2015.05.20 ) 

운용 수익 6,082,560,065 -6,203,579,429 5,924,200,979 

  이자수익 2,746,814  4,086,026  2,765,633  

  배당수익 0  0  1,024,797,842  

  매매/평가차익(손) 6,079,813,251  -6,207,665,455  4,896,637,504  

기타 수익 0  0  0  

운용 비용 1,011,153,345  976,733,862 375,483,569  

관련회사 보수 1,011,153,345  976,733,862  375,483,569  

매매수수료 0  0  0  

기타 비용 1,650,000  1,650,000  1,650,000  

당기순이익 5,069,756,720  -7,181,963,291  5,547,067,410  

매매회전율(%) 105.63 61.80 68.48 

주 1)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를들어 1 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입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요약한 것입니다. 재무제표 상세내역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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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억좌, 억원) 

운용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6.05.21-2017.05.20 584  584  250  250  205  208  628  687  

2015.05.21-2016.05.20 343  464  439  569  198  258  584  714  

2014.05.21-2015.05.20 22  24  435  518  114  137  343  464  
 

종류 C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6.05.21-2017.05.20 719  639  120  107  186  166  653  625  

2015.05.21-2016.05.20 339  339  522  498  142  133  719  639  

2014.05.21-2015.05.20 19  19  411  438  91  98  339  407  

 

종류 Ce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6.05.21-2017.05.20 66  59  12  11  30  27  48  47  

2015.05.21-2016.05.20 36  36  63  60  34  32  66  59  

2014.05.21-2015.05.20 3  3  62  66  29  31  36  44  

 

종류 S-P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6.05.21-2017.05.20 15  14  3  3  5  5  13  13  

2015.05.21-2016.05.20 10  10  12  12  6  6  15  14  

2014.05.21-2015.05.20 0  0  14  15  4  4  10  12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

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

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연도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이후 

16.05.21 

~17.05.20 

15.05.21 

~17.05.20 

14.05.21 

~17.05.20 
- 

13.05.21 

~17.05.20 

운용 9.25  -0.67  6.37   7.51  

비교지수 16.66  3.36  4.29   3.64  

종류 C 7.61  -2.20  4.76   5.88  

비교지수 16.66  3.36  4.29   3.64  

종류 Ce 8.12  -1.72  5.26   6.07  

비교지수 16.66  3.36  4.29   3.09  

종류 S-P 8.32  -1.53  5.46   5.91  

비교지수 16.66  3.36  4.29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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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연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16.05.21 

~17.05.20 

15.05.21 

~16.05.20 

14.05.21 

~15.05.20 

13.05.21 

~14.05.20 
- 

운용 9.25  -9.67  22.00  11.03   

비교지수 16.66  -8.41  6.18  1.74   

종류 C 7.61  -11.08  20.18  9.36   

비교지수 16.66  -8.41  6.18  1.74   

종류 Ce 8.12  -10.64  20.74  10.24   

비교지수 16.66  -8.41  6.18  -2.92   

종류 S-P 8.32  -10.47  20.97     

비교지수 16.66  -8.41  6.18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단위: 억원, % / 2017.11.20 기준)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667  0  0  0  0  0  4  1  671 

(0.00) (0.00) (0.00) (99.29) (0.00) (0.00) (0.00) (0.00) (0.00) (0.57) (0.14) (100.00) 

합계 
0  0  0  667  0  0  0  0  0  4  1  671  

(0.00) (0.00) (0.00) (99.29) (0.00) (0.00) (0.00) (0.00) (0.00) (0.57) (0.14)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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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증권모투자신탁[주식] 

(단위: 억원, % / 2017.11.20 기준)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3,112  0  0  0  0  0  0  0  0  104  44  3,260  

(95.4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18) (1.35) (100.00) 

합계 
3,112  0  0  0  0  0  0  0  0  104  44  3,260  

(95.4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18) (1.35)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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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회사개요 

회사명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 번길 14 리치투게더센터 / 전화번호: 연락처: 1544-7878 

(www.assetplus.co.kr) 

회사 연혁 

1999.02. 이강금융컨설팅주식회사 설립 

1999.07.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 등록. 에셋플러스투자자문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2003.09. 지방행정공제회 및 정보통신부 위탁운용사 선정 

2004.09.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 적립식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2005.09. 국민연금 우수운용사 선정–보건복지부 장관상(국민연금관리공단) 

2005.09. 국민연금 우수운용사 선정–보건복지부 장관상(2 회 연속)(국민연금관리공단) 

2008.06. 자산운용업 본허가 취득 및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로 상호 변경 

2009.12. * 2009 펀드대상 루키상(머니투데이-모닝스타)–코리아리치투게더펀드 

2010.02. 2009 한국펀드대상 국내투자 라이징스타(매일경제) 

2010.03. 제 1 회 아시아펀드대상 뉴페이스상(아시아경제) 

2011.12. 2011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투자자보호 최우수상, 글로벌 주식부문 우수상(이데일리-KG 제로인) 

2011.07. 제 1 회 이해하기 쉬운 자산운용보고서 평가 우수상(한국투자자보호재단) 

2013.02. 제 12 회 한국펀드대상 액티브주식형(중소형사) 우수운용사(매경-에프앤가이드) 

2013.03. 2013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투자자보호 최우수상(KG 제로인) 

2014.03. * 2014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공모펀드부문 중국주식 최우수상(KG 제로인)–차이나리치투게더펀드 

2014.06. 2014 아시안인베스터 코리아어워즈 최우수 해외주식형 펀드 운용사(아시안인베스터) 

2014.12. 제 4 회 올해의 마켓리더대상 국내주식부문 베스트자산운용사(이투데이) 

2014.12. 2014 대한민국펀드대상 베스트자산운용사(머니투데이) 

2015.02. * 2015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공모펀드부문 일반주식 최우수상(KG 제로인)-코리아리치투게더펀드 

2015.02. 제 14 회 한국펀드대상 액티브주식형(대형사) 우수운용사(매경-에프앤가이드) 

2015.03. 제 6 회 아시아펀드대상 ‘베스트운용사’(아시아경제) 

2015.03. * 코리아 웰스 매니지먼트 어워즈 일반주식형 ‘올해의 펀드’(머니투데이 더벨)-코리아리치투게더펀드 

2015.05. 아시안인베스터 에셋 매니지먼트 어워즈 ‘올해의 운용사’(아시안인베스터)  

2015.09. 아시안인베스터 코리아 어워즈 올해의 자산운용사, 최우수 국내주식형 중소형 운용사,  

             최우수 해외주식형 운용사(2 회 연속)(아시안인베스터) 

2015.12. 2015 대한민국 펀드대상 ‘베스트펀드 해외주식형’(머니투데이)-글로벌리치투게더 증권펀드 

2016.01. 2016 대한민국 펀드대상 ‘베스트 운용사(주식형)’(한국경제) 

               2016 매경 증권대상 ‘베스트 운용사(주식형)’(한국경제) 

2016.02. * 2015 코리아 웰스 매니지먼트 어워즈 일반주식형 ‘올해의 펀드’(2 회 연속)(머니투데이 더벨) 

-코리아리치투게더 증권펀드 

              * 2016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글로벌주식 부문 최우수상’(KG 제로인)-글로벌리치투게더 증권펀드     

자본금 111.9 억원 (자기자본 422.1 억원) (2017.11.30 기준) 

주요주주 강방천(48.15%), 이태룡(15.08%), 임원(1.02%) (2017.11.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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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억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16.12.31 2015.12.31 계정과목 
2016.01.01 

~ 2016.12.31 

2015.01.01 

~ 2015.12.31 

유동자산 197 154 영업수익 242 305 

비유동자산 463 509 영업비용 177 161 

자산총계 660 663 영업이익 65 144 

유동부채 239 290 영업외수익 4 40 

비유동부채 5 4 영업외비용 3 10 

부채총계 244 294 세전순이익 66 174 

자본금 112 112 
법인세비용 15 44 

이익잉여금 304 257 

자본총계 416 369 당기순이익 51 130 

 운용자산 규모(설정원본) 

(단위: 억원) 

구분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투자일임 총계 
주식 혼합 채권 파생 

수탁고 8,634 310 - 1,897 - - 20 2,343 13,204 

주) 2017.11.30 기준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7 / 전화번호: (02) 3702-3114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standardchartered.co.kr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http://www.standardcharter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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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1) 의무 

- 신탁업자가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2)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신한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 전화번호: (02) 2180-0400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aitas.com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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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NICE P&I KIS 채권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전화번호: (02) 2251-1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 길 19 (여의도동) 

전화번호: (02) 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 길 38 

전화번호: (02) 3215-14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ap.com www.nicepni.co.kr www.bond.co.kr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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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투자자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1)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2)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

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 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본시장법 제 190 조제 5 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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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 229 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나.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존속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5) 투자신탁의 합병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

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

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

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

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

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

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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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

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

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

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

의 소유자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

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

습니다.  

(2) 이 상품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 

설정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 년이 지난 이후에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가 

기재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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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

니다. 자산운용보고서의 내용을 자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에 포함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

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

다. 다만, 자투자신탁 수익자의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투자신탁 수익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2) 자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에 이 투자신탁의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 개월마다 1 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내용을 자투자신탁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

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

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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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

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2)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

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www.assetplus.co.kr)ㆍ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

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

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

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2)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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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역 

중개회사 선정시 

고려사항 

-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 (매매체결업무 수수료 및 조사분석서비스 수수료) 

- 거래 유형에 따른 중개회사별 매매체결 능력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 세미나, 리서치 자료 등 서비스 제공 능력 및 유용성 

중개회사 선정시 

금지사항 

- 회사는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주문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여서는 아니됨. 

-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은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합

리적인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관계회사 등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우

대하여서는 아니됨. 

매매배분 기준 

- 「중개회사 선정 및 조사분석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준」에 따라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비율에 의하여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여야 함. 

- 대량매매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에는 예외적용 가능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31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집합투자업자 2 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

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

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

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

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

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

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

수료로 구분합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

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

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의결

합니다.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

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익증권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

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

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

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

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

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